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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인류는 전쟁의 위기 만큼이나 환경의 위기를 두려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

을 수 없게 되었다 인류의 생활기반인 하나 뿐인 지구는 환경오염으로 위기에 처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삶의 방식과 경제성장의 추구는 지구의 환경파,

괴를 가속화하고 있어 인류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인류에게 큰 재앙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제적 차원에서는 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환경회의를 시발로1972 UN

년만에 다시 개최된 년 리우환경회의 등을 통하여 인류는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20 1992

각종 노력을 정치기구 및 민간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는 미국 독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산업화과정에서 많은 환경오염피해를 경험하며, ,

그에 대한 반성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현실성 있게 전개해 나가고 있

는 실정이다.1)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1) 미국은 년 국가환경정책법 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1969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

이는 환경권리장전 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에는 포괄일반배상책임(Environmental Bill of Rights) .

보험 환경훼손배상책임보험(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 Policy), (Environmental Impairment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일법학회 한일 공해문제에 대한 한일의Liability Insurance) : ,

법적 대응 - Korea Japan Law Association, Legal Measures Regarding Enviro-Pollu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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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환경문제는 후진국형의 경제개발 초기 단계의 오염을 비롯하여 선진국형의

중화학 공업으로 인한 오염의 모든 형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양상으로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컨대 온산공단의 괴질 사건 년 대구. , 1991

낙동강페놀사건 년 수돗물 바이러스 사건 미군기지에서의 유류오염사건 년 매, 2001 , , 2005

향리 미공군 사격장 사건 등이 주요한 환경오염 피해사례이다.

우리나라의 개별 환경법은 환경정책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의 단편적인 일부 책임조항,

을 제외하고는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책임.

규정이 산발적으로 구비되어 있어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환경법 그리고 개별 환경법들간,

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규정들간의 적용에 있어서 충돌이 예상되는,

등 피해구제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또한 오염매체에 따른 대.

책법적인 성질을 갖는 개별 환경법이 오존층파괴,2) 산성비 기후변화 전자파 유전자변형, , ,

물질 등 새로운 오염문제에 대한 대책을 정립하여 법률화하지 아니한 관계로 이들 문제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법의 공백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민법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나 유지청구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친 소송 과다한 소송비용 등 많은 한계가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비체계적인 법적 장치 법의 공백상태 또는 규정 자체의 한계 등은 필연. , ,

적으로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방해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는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와는 달리 시간적으로 단기간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피해를 주기도 하며 피해자도 한 개체가 아닌 다수에게 특정불특정 가,

리지 않고 피해를 주며 장소도 일정장소가 아닌 대기나 수질을 통해 오염발생원으로부터,

먼 곳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된다 이러한 특성상 오염피해분쟁에 있어 그 정확한 입증이.

어렵고 어떤 경우는 원인자체가 소멸해 버리는 등의 원인규명에 곤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제 차 개정헌법에서 환경권 규정을 신설하고 년 환경정책기본법8 1990 , 1991

년 환경분쟁조정법 등 개별법을 마련하였으나 적극적인 환경오염피해구제에는 아직 미흡

Japan-, 1995. p.14.

독일은 년 월 헌법을 개정하여 조를 추가하여 자연적 생활환경의 보호를 꾀하고 있다1994 11 20a .

국가는 미래대의 자손들에게까지 책임을 지고 자연적 생활환경을 보호한다 이는 헌법질서의[ .

범위 내에서 입법에 의하여 법률과 법의 척도에 따라 집행권과 사법권에 의하여 보호한다].

일본은 공해건강피해보상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년에는 환경기본법이 제정되1993

었다 환경: , ( ) , , 62 1 , 1990, 24-31 .淡 剛久 境 券と の

2) 오존층의 파괴에 대한 전세계적인 국제협력 및 노력의 일환으로 년 는 비엔나에서1985 UNEP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을 채택하였고 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오존층 파괴물“ ” , 1987 “

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 를 채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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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정이고 년에 발의되었던 환경오염손해에대한배상책임법안은 결국 입법화되지, 2000

못하였다.

환경문제를 이상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환경위험의 발생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예방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나 환경오염사고의 완전한 예방은 사실상 불가

능한 일이므로 사전에 환경오염위험을 통제하는 환경관련법제의 중요성과 함께 손해배상,

이나 손실보상과 같은 사후적인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제도가 요구된다 나아가 현재의.

법제도 아래서의 환경오염피해구제는 책임보험을 통한 해결이 그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와 건전한 기업발전에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의 사회적 분산을 위한 국민적 부담을 전제로 하여

사회보험제도로서의 환경보험제도설정을 기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균형적 발전이 요청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에서는 해석론의 입장에서 환경오염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현행 법제를 개관한 후 그 중에서도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관점에서 사법상 손해배상책임

과 공법상 손해배상책임 및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및 현황을 바탕으로 입법론의 입장에서 환경오염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

성을 검토함과 아울러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개념과 그 법적 구조 및 도입 필요성 그리

고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관계 보험의 내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

과과과과.... 境境境境ⅡⅡⅡⅡ

1. 輠境螬蝉 跷蹓救說 關脕 茽誡 槪觀

현행 환경법은 헌법과 환경정책 기본법을 모법으로 하여 각 개별법으로 세분화하고 환,

경부의 위상을 승격개편하는 등 환경보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행정청,

의 전문지식이나 관련정보의 부족 등으로 집행의 실효성이 의심되어 국가의 환경정책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환경관련사범에 대한 단속처벌이 너무 미,

약하다는 비판과 함께 환경법상 보다 효과적인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침해에 대한 피해의 구제방법으로는 크게 사법적 구제방법과 공법적 구제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사법적 구제방법으로는 보통 손해배상청구와 부작위청구가 인정되고 있,

다 통상 손해배상청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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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 조에 근거하며 부작위청구는 환경상750 ,

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발생시 그 침해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 등도 청구할 수 있다민(

법 제 조 조 조 조205 , 206 , 214 , 217 ) 그러나 동법은 환경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에는 그.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겠다 이에 환경관련법들인 환경정책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 ,

광업법 등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무과실책임주의 엄격 연대,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들로 공해방지법(1963) 해양오염방지법 및 환경보전법, (1977) 폐기물관리법,

(1986)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 (1990) 자연환경보전법, (1991) 등 환경관련법

의 정비를 통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법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적 구제는 원인규명의 곤란성 원인유형의 다양성 피해의 광역성과 다중성, , ,

시간과 비용의 과중 등으로 인해서 개인주의적 시민법원리에 의한 사법적 해결로는 환경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3)

공법적 구제방법으로는 환경행정소송이나 행정상 손실보상제를 들 수 있으며 근래에는,

날로 심해지고 광역화하는 환경분쟁을 신속적절히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2. 葈茽葽 蕚蹓茚蒀谖襷

현행법상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사건의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 등 사법적 구제는 민법

이론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환경오염피해는 그 특질인 피해의 광역성 피해의 대상이 불, ,

특정 다수 피해의 발생피해의 정도 등의 불명확성 간접적계속적 침해 인과관계 입, , ,

증의 곤란 등으로 구제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대부분의 환경소송의.

경우 그 피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주로 불법행위법에 의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

다 즉 오염야기자의 고의과실 책임능력 위법성 손해의 발생 및 오염피해간의 인과관. , , ,

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1) 過蘮谖襷

우리 민법은 소위 과실책임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바 즉 민법 제 조는 불법행위의 주, 750

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들고 있는 것이다 과실책임주의와 관련하여 학설과.

판례에서 논의하는 중점은 과실의 기준에 모아지는데 대체로 일반인보통인의 주의정도

3) 조만형 환경행정 구제제도 환경법연구 제 권 제 호 면, , 26 4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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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 기준으로 삼고 그 주의정도는 예견 가능한 범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판례,

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4) 문제는 고의과실의 입증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실.

책임의 원칙을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주의정도 내지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면,

실제에 있어서는 무과실책임과 유사하게 운용할 수 있는 것인바,5) 환경피해구제의 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탄력성이 요구된다.

과실책임주의가 지금까지 우리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왔으며 이로 인하여 지금과 같

은 경제성장을 이룩해온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복잡한 사회체제하에서는 과.

실책임주의만으로는 사회생활의 원만한 발전을 꾀할 수 없고 특히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

해사건은 환경오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과실책임주의로는 그 올바른 해결을 꾀하기가 불

가능한 것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사건과 같은 경우 무과실책임을 적용함으로써 올.

바른 해결을 꾀할 수 있고 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쪽에서도 과실책임주의 보다 더

주의의무를 기울이고 설비를 개선 확충하는 등의 오염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을 꾀할 것,

이다 즉 과실책임주의 보다는 무과실책임주의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등에게 경고.

적예방적 기능의 효과를 꾀하게 될 것으로 볼 수도 있다.6)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사건의 경우 오염피해자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년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오염피해 야기에 관한 무과실책임규정을 두어 이제 과거보1990

다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에 훨씬 수월해 졌다고 볼 수 있으나 환경오염의 특,

수성상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입증문제 등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무과실책임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 조 광업법 제 조 원자력손해배상법 제23 , 91 ,

조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 조 등에 규정이 있는데 무과실책임규정을 점차 확대해3 , 4 ,

나가는 추세에 있다.

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면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 , , 2000, 689 ; 1973. 10. 10. 73 974 ;

선고 다 판결1973. 10. 10. 73 1253 .

5) 서울민사지법 선고 가합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 연탄공장의 주장 즉 연탄공1989. 1. 12. 88 2897 , ,

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분진방지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이러한 방지시설로도

막을 수 없는 분진에 대하여 피고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공장의 저탄장 중 일부에 방진벽을 쌓고 방진망을 설치하였으며 스프링클러 등으로 어느 정도“

의 살수조치를 취하고 천막으로 석탄더미 일부를 덮어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는 석탄분진의 발생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라고 판.”

시함으로써 주의의무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6)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면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면 참조, , , 2000, 540 ; , , , 2000, 950-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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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袧茽蔒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침해 행위가 위법한 것이어야

하는데 환경 침해의 경우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이다.

이와 같이 위법성 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

로 수인한도론이 발전되었다 수인한도론에 의하면 환경피해가 사회 공동생활을 함에 있.

어서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 때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

으나 그러한 수인의 한도를 넘는 것이면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된,

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위법성과 고의과실을 일원적으로 파악하려는 이른바 신수인한도. ,

론도 주장되고 있다.7)

판례는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

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

행위로 평가 될 수 있고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 ,

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 , , ,

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 ,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함으로써.” 8) 위법성 판단에 수인한도론을 적용하

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수인한도법리와 관련한 대다수의 판례는 소음 일조 통풍 조망 등 침해와 관련한, , ,

것인데,9) 이러한 침해가 아닌 다른 종류의 환경 침해에 대하여도 수인한도법리를 폭 넓게

적용할 것인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법원은 피고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환. “

경보전법에 의하여 허용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그 유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 원

고 농장의 관상수를 고사케 하는 한 원인이 된 이상 그 배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 는 등 판시하고 있는데 일반 공해소송에서도 수인한도론을 거론하고 있다는.” ,

점은 특기할 만하다.10)

7) 이 견해는 환경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가해행위는 위

법한 것이 된다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게 된다 천병태김명길 환경법론. , ,

삼영사 면 오석락 환경소송의 제문제 삼영사 면 이상규 환경법론 법문, 2000, 263 ; , , , 1996, 77 ; , ,

사 면 이은영 채권각론 면, 1998, 244 ; , , 1992, 718 .

8) 대법원 선고 다 판결1999. 1. 26. 98 23850 .

9)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서울고법1974. 6. 11. 73 1691 ; 1982. 9. 14. 80 2859 ;

선고 나 판결 대법원 선고 다카 판결 서울민사지법1983. 11. 17. 83 1174 ; 1989. 5. 9. 88 4697 ;

선고 가합 판결 서울고법 선고 나 판결1992. 5. 27. 91 63687 ; 1996. 3. 29 94 11806 .
10) 대법원 선고 다카 판결 대법원 선고 다카 판1991. 7. 23. 89 1275 ; 1991. 7. 26. 90 26607, 2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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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한도법리는 환경이익의 보호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는 헌법 제 조“ .” 23

제 항에 따른 사유재산권보호 양자를 서로 조화시켜서 상호간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1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점은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타인의 재산권 행사. ,

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수인한도론이 거론되지 아니하고 유

독 타인의 재산권 행사와 충돌 가능성이 높은 환경피해소송에서 많이 거론된다는 점에 비

추어 분명해 진다 다만 수인한도법리는 환경권 개념을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위법. ,

성 판단의 유력한 기준이 됨을 부인할 수 없으나 환경권 개념을 인정하게 되면 환경권을,

침해한 경우 그 자체로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유용성은 떨어진다.11)

3) 襜果關係

공해소송에 있어서는 고도의 자연과학적 지식이 요구되고 게다가 공적 조사기관의 불,

비 가해자의 비협력 피해자의 빈곤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과관계의 증명이 곤란하여, ,

피해자의 구제가 어렵다 여기에 피해자의 증명곤란을 타개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이른.

바 개연성설이다 개연성이론의 이론적 근거로는 흔히 사실상의 추정이론과 영미법상의.

증거우월의 이론 이 들어지고 있다(preponderance of evidence) .12) 이러한 개연성설은 화력

발전소로 인한 과수의 산출 감소로 인한 손해 배상사건인 대법 다 에1974. 12. 10, 72 1774

서 받아들였는바 여기에서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가해행,

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하면 되

고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반론을 한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 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개연성설은 증명책임의 전환까지 발전시킨 것이 아님은 틀림없으나 공해,

소송에 관한 증명책임 문제의 초기단계판례이므로 원고의 인과관계의 증명도를 단순히 낮

춘 증명도의 경감 이냐 아니면 일응의 추정 내지는 간접반증이론을 바탕으로 한 피해자,

와 가해자간의 증명책임의 분담이냐가 분명치 않고,13) 이론구성에 있어서 취약하다 따라.

서 이 판례에 큰 무게를 둘 것은 못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연성설에 대하여는 사안을 지나치게 유형화 고정화하여 사실인정을,

경직시키고 인과관계의 구성사실 상호간의 관계적 파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4) 최근에는 어느 정도 증명이 있어야 개연성의 입증이 된다고 할 것인가에 대한

결 서울민사지법 선고 가합 판결; 1989. 1. 12. 88 2897 .
11) 김홍균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체계의 정비방안 환경부 연구보고서 면, “ ”, 2001. 12, 5 .

12) 천병태김명길 전게서 면 오석락 전게서 면 내지 면 홍천룡 환경오염 피해의 구, , 256 ; , , 96 99 ; ,

제 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 환경법연구 제 권 면- - , 14 , 1992. 29 .

13) 상세한 내용은 오석락 입증책임론 면 이하, , , 163 .
14) 황진호 환경오염에 대한 손해배상 환경문제연구총서 대한변호사협회 면, , , , 1996, 64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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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의 증명수단으로 이용되는 역학(epidemology)

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명건강침해에 관하여 다른 원인이

존재한다는 반증을 하지 못하는 한 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5)

오늘날 공해소송의료과오소송제조물책임소송 산업재해소송 등 인과관계의 증명이,

곤란한 소송이 증대함에 비추어 피해자의 인과관계의 증명곤란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간접

반증이론을 응용하려 하고 있다 우리 판례에서도 이 이론을 정면으로 받아들였으며 그. ,

가 대법 다 로써 이 판결은 수질오탁으로 김 생육에 피해를leading case 1984. 6. 12, 81 558

준 사안의 판결인데 엄밀하게는 원인물질의 배출 원인물질의 도달 손해의) , ) , )ⅰ ⅱ ⅲ

발생 폐수중 원인물질의 부존재 원인 물질이 들어 있어도 안전농도범위내 등, ) , ) 5ⅳ ⅴ

가지 가운데 원고가 의 사실을 증명하면 일응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었다고 볼) ) )ⅰ ⅱ ⅲ

것이고 사실을 반증의 대상으로 보고 그것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취, ) )ⅳ ⅴ

지의 것이었다 사실은 사실과 양립되지 않는 사실이라도 사실은. ) ) , ) ) ) )ⅳ ⅰ ⅴ ⅰ ⅱ ⅲ

사실과 양립되는 별개의 간접사실인 것으로 피고가 이를 증명하면 원고의 일응의 인과관,

계의 증명이 부정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학술이론처럼 완벽하고 정확한 판결은 아니라도

간접반증이론을 따른데 큰 손색이 없다고 하겠다 이 판례의 분석에 있어서 다수설도 그.

러하다.16)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 조는 인과관계의 추정을 규정함으로서 환경 범죄11

에 대한 처벌을 용이하게 하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17)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당사

자에게 형사소송에 있어서보다 완화된 입증을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정책기본법

이 아무런 추정 규정도 두지 아니함은 위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 조의 인과11

관계 추정 규정과의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할 것이다.

4) 共肇莙茽蹥袜谖襷

수인이 공동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피해를 야기한 경우 과연 누구에 의해 피해

15) 홍천룡 전게서 면 내지 면 소재선박노일 환경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와 역학적 인, , 32 33 ; ,

과관계 국제법무연구 제 호 면 장영민박기석 환경형법의 이론적 문제점에, 2 (1999. 2.), 272 ; ,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면 이하, , 1996. 96 .

16)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면, , , 2005, 456 .
17) 이에 대하여 추정규정이 실체적 진실주의 자유심증주의 더 나아가 무죄추정의 법리에 반하며, , ,

법률상 추정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정황증거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 에 의하여 인과관계를 인“ ”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 규정이 갖는 의미가 크지 않다는 등 비판이 있다 장영민박기석 전. ,

게서 면,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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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한 것인지를 밝히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우선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민법 제 조 제 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760 1 “

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공동불법행위책임.” ,

을 지우기 위해서는 공동행위자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으로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한다.18)

그러나 환경오염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의 만성적 누적적 성격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규명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환경오염 피해의 경우에 공.

동불법행위에 대한 특수한 법리가 요구되는데 환경정책기본법 제 조 제 항과 토양환경, 31 2

보전법 제 조 제 항은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23 2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라고 이해되고 있다.19) 따라서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가해자 가운데 임의의 인에 대하여 피해액 전부의 배상을 청구하거1

나 모든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액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인 가해, .

자 사이의 내부적 분담부분은 각자의 오염물질 배출정도 즉 관여도에 따라 결정되며,20)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환경 피해에 기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책임 법리는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환영할 만한 것이나 경

우에 따라서는 오염물질을 소량 배출한자도 엄격한 연대채무를 지게 되는 결과 영세사업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불합리를 극복하기 위.

하여는 미국에서 판례로써 인정되고 있는 시장점유율에 따른 손해배상 원칙(market share

theory)21)의 도입을 시도해 봄직하다 공평의 관념에서 소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을.

책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22)

18)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1996. 5. 14. 95 45767 ; 1994. 11. 25. 94 35671 ;

선고 다 판결 선고 다카 판결 대법원 선고1993. 1. 26. 92 4871 ; 1989. 5. 23. 87 2723 ; 1988. 4. 12.

다카 판결 곽윤직 전게서 면 이에 반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87 2951 ; , , 766 ,

들 사이에 공모 내지 공동의 인식 즉 주관적 공동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은영 전게, . ,

서 내지 면, 612 613 .

19)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 선고 다카 판결 곽윤직1995. 10. 12. 93 31078 ; 1983. 5. 24. 83 208 ; ,

전게서 면, 766, 769 .

20) 이은영 전게서 면, , 716
21) 시장점유율에 따른 손해배상원칙이란 공동피고들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 없음

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동피고들 각자에게 총생산품시장 판매에 대한 각자의 시장점유율에

상응하는 비율의 책임을 지우는 이론이다. Sindell v. Abbott Laboratories, 607 F.2d 924 (Cal.

그러나 이 이론은 원인물질과 손해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1980). ,

의 특정을 완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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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公茽葽 蕚蹓茚蒀谖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환경행정작용을 집행함에 있어서 환경오염을 초래

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

가 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 조 제 조 참조( 2 , 5 ).

1) 過蘮谖襷

국가배상법은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동법상의 배상책임의 성립에는 공무원의 위법,

한 가해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임을 요한다 대위책임설에 의하면 고의과실을.

당해 공무원의 주관적 책임요건으로 이해하나 국가의 배상책임이 공무원의 책임능력 등,

의 주관적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피해자구제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과실관념을 객관화하려는 시도가 여러 가지로 행해지.

고 있으며 입증책임의 전환의 법리 등을 통하여 점차 무과실책임으로 넓게 인정하려는,

추세에 있다.23)

2) 袧茽蔒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한다 법령위반의 의미에 관하여는 이‘ ’ . ,

를 엄격한 의미의 법률명령의 위반으로 보는 견해협의설( )도 있으나 엄격한 의미의 법,

령위반뿐만 아니라 인격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광의설( )이

고 또한 판례의 임장이기도 하다.

및3) 蕚蹓苨蒥 襜果關係

손해란 법익침해의 결과로서 나타난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 재산적 손해 생명신체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 등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가해, , .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22) 미국의 자원보전회복법 은 월간 미만의 유해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소량의 발생자(RCRA) 1,000㎏

를 동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3) 김동희 행정법 박영사 면, , , 2005, 498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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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輠境螬蝉茚蒀谖襷荦蹸

우리나라 개별 환경법에서도 보험관련 규정이 다소 발견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 조의( 43

제 조2, 48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 13 7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 조( 15 ) 원,

자력손해배상법제 조 제 항( 5 2 )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담‘ ’

보특약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국문약관과 영문약관 두 가지를 통.

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교적 영문약관의 활용률이 국문약관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24)

먼저 국문으로 된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환경오염사고에 대해 추가특별약관으로 담보

하는데 이 추가특별약관에서는 시설과 업무로 급격하게 발생된 오염사고에 의해 타인에,

게 신체장애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 있는 손해 및 오염제거

비용을 담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

연기를 포함( )로 생긴 손해와 급격한 사고가 아닌 오염물질이 서서히 계속적 또는 반복적,

으로 누적되어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은 담보하지 않

는다.25)

영문으로 된 영업배상책임보험 에는 특약인(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Ⅰ Ⅰ

오염배상책임확장담보특약 가 있는데 담보특(Pollution Coverage Extension Clause) , ,Ⅰ Ⅱ

약 은 다음의 장소 또는 경우에 공해물질의 배출 확산 방출 또는 유출이 있었거나“ , , ,Ⅰ

있었다고 주장되거나 또는 있을 위험 때문에 발생한 신체장애나 재물손해를 담보한다.

의 과5. 躇蹥茽誡 芈誶試 改蓙苷虥

현행법상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사건의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 등 사법적 구제는 민법

이론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환경오염피해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환경오염배상책임을 위,

한 법적 기초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불법행위책임이나 과실책임주의 등 전통적. ,

이론은 환경오염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는 환경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는 취약하

24) 년 현재 체결된 보험계약 중에는 영문약관을 사용한 것이 건 국문약관을 사용한 것이1995 56 ,

건으로써 영문약관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만옥 외 환경피해보상제도21 , . 2,

의 개선방안 연구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면, , 52 .
25) 영업배상책임보험약관 오염사고담보 추가특별약관 제 조 제 조,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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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볼 수 있고 또한 그 배상수단도 충분하지 않아 환경오염피해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

그러므로 전통적인 법리들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환경피해보상을 위한 실효성일관성

있는 책임원칙의 신법리들을 마련함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환경오염책임에 관하.

여 미국 독일 등 선진제국에서도 민법 등 일반법상의 관련 규정보다는 새로운 법리들을,

개발하여 해결하고 있는데,26) 우리도 이러한 경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위한 여러 법제들의 미비점들을 근

본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는 환경피해구제를 위한 총괄적인 법제를 제정하여 구제, ,

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손해배상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환경보험은 영업배상책임의 담보특약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비체계적이고 선택적인 임의보험의 경우이거나 강

제되는 경우에도 순수한 환경오염책임보험은 아니므로 환경오염위험만을 담보하는 독자적

인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의 및의 및의 및의 및.... 國國國國ⅢⅢⅢⅢ

1. 芡 國

1) 輠境茚蒀谖襷茽誡

미국의 환경법률은 실용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고 대응전략위주의 체계와 규정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실질적인 내용은 수많은 소송과 판례를 통하여 발전하고 있는데 미국은,

년 국가환경정책법 에 따라 환경보호청1969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Environ-

이 설립되었다 년대 수질정화법 과mental Protection Agency; EPA) . 1970 (Clean Water Act)

대기정화법 이 제정되었고 유해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과 비용에 관한 책(Clean Air Act) ,

임을 더욱 세밀히 다루기 위해 두 개의 종합적환경대처보상책임법(Comprehensive En-

과 현재 및 향후의 유해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폐기물 처리를 다루기 위해 년 자원보전 및 회복법1976 (Resource Conservation and Re-

이 제정되었다covery Act; RCRA) .

26) 일본의 경우 제 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재건을 위해 공업화를 서두르다 여러 공해병들이 발생하2

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 법리들을 내 놓았는데 이에는 개연성이론 간접반증이론 등 여러 법, ,

리들이 있으며 독일의 경우 위험영역이론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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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환경대처보상책임법 과 자원보전 및 회복법 은 일반배상책임보험(CERCLA) (RCRA)

및 환경배상책임보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27)

諹踵訝輠境耶谚荲蒀谖襷茽⑴ (CERCLA)

년종합적환경대처보상책임법1980 (Comprehensive Response Compensation Liability Act

인 통칭 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과거 유해폐기물 현장정화와 재정지원을of 1980) Superfund

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보호청은 유해폐기물 현장 중 가장 심각한 환경피해 정화대상을 목록화하여 전국우

선순위목록 또는 목록에 포함시켜 장기간에 걸친 정(National Priority List; NPL) Superfund

화사업을 시행한다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은 세금과 잠재적 책임당사자. Superfund (Poten-

의 비용부담액으로 구성되어지는데 잠재적 책임당사자에는tially Responsible Parties; PRP)

유해폐기물 현장의 현재 및 과거 소유자나 운영자 생산자 운반자가 포함된다 이에는 정, , .

부기관 민간기업 금융기관들이 잠재적 책임당사자로 지명될 수 있다, , .

환경보호청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잠재적 책임자로부터 정화

비용을 보상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고측의 부주의를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정화가,

필요한 유해물의 폐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게 하였다.

및覣袂荦訰 轃莨茽⑵ (RCRA)

자원보전 및 회복법 은 유해폐기물에 대한 현재 및 향후의 책임을 추적할당하(RCRA)

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에서 처리까지를 확실히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립하였으며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생산자와 운송자 및 유해폐기물 처리 보관 및 폐기, (Treatment, Stor-

시설에 관하여 엄격한 폐기물관리요건을 부과하며 잠재적 책임당사자에게는age, Disposal) ,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제 자 배상청구와 시설폐쇄 후 처리비용에 대한 재정능력을 보여주3

어야 한다.

이에 대한 유해폐기물 처리 보관 폐기시설의 소유자는 재정적 문제를 환경배상책임보, ,

험 에 가입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원보(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EIL) ,

전 및 회복법의 재정적 책임 요건으로 인하여 환경배상책임보험시장이 발전하게 되었다.

2) 輠境茚蒀谖襷荦蹸

미국에서의 환경배상책임보험은 년대 들어서면서 사회적으로 환경위험을 점차 인1970

27) 하태웅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참조, , , 1996, 33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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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면서 환경위험 노출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년부터 배상책임보험회사들은 점진적인 환경오염피해는 제외시키고 갑1970

작스런 환경오염에 관하여만 보험처리를 하도록 하는 면책내용을 두며 배상을 해주었는

데 점진적 환경오염피해를 입는 경우를 취급하는 보험증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년, 1986

부터 일부 보험회사들은 환경재난위험만을 전문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독립된 보험상품인

환경배상책임보험 을 개발하여 보험조건 등(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기업체의 위험에 맞게 구성하여 제공하게 되었으며 현재도 폭 넓은 보험가입자들을 위한,

환경보험 개발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28)

2. 聱 襴

1) 輠境茚蒀谖襷茽

독일 환경배상책임법 은 스위스 바젤시 소재 회사의 창고화(Umwelthaftungsgesetz) Sandoz

재로 인한 라인강오염사고를 계기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년 제정되어 년 시행되었는데 이 법은 특정시설을 대상으로 종래의 수질오염을1990 1991 ,

추가하여 대기와 토양오염을 포함한 모든 환경오염에 대하여도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

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환경법상 획기적인 법률로 간주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무과실책임 인과관계의 추정 및 예외적 배제 단보제공의무로서의 책임보험 내지 신탁, , ,

정보제공청구권 등이다.

2) 輠境茚蒀谖襷荦蹸

독일은 년 수자원법 이 시행된 이래 년 보험1960 (Water Resources Act: WRA) 1961 WRA

이 도입되었고 이후 년 포괄적인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되었는데 이 법은 계, 1978

속적인 오염은 담보되지 않고 급격한 사고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의 결과 발생한 점차적

오염은 담보된다.

이후 년 시행된 신환경배상책임보험은 일명 약관이라고도 하는데 이 법은 종1992 HUK ,

래의 가지 기본보험 즉 일반배상책임보험 수질오염책임보험 및 구환경배상책임보험을3 , ,

하나로 종합한 것이다.

28) 기홍철 환경오염사고의 피해구제와 기업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개발방향 보험학회지, , ,

면 이봉주 환경오염피해구제에 대한 환경정책과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리스1994. 3, 88-92 ; , ,

크관리연구 면 참조, 1997. 4., 8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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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襲 莇

1) 公蹓健康跷蹓荲蒀茽

일본은 제 차대전 후 공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한 공해병들이 등장하면서 년2 1969

공해건강피해구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공해병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 ’

였으나 여러 가지 결함이 있고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어 년 공해건강피해보상법, 1973 ‘ ’

다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과거 공해건강피해구제특별조치법의 결함을 시정하고 건강피. ‘ ’

해에 대한 보상의 내용을 질적양적으로 충실하게 하며 신속확실한 구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실하도록 보상금에 민사상의 책임과 동일한 성격을 지

니게 하여 의료비의 실비만이 아니라 오염피해자가 생활상 입은 정신적 손해 등도 보상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보상의 금액도 환경오염소송에서 인정되는 배상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불하게 하였다 또한 고도의 오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 ,

여 지정질병에 걸린 자는 개별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물을 필요 없이 오염에 노출되어 공

해병에 걸린 것으로 보아 신속한 구제를 하도록 하였다 이외에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관.

철하여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특정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는

지역구분에 의한 부과요율에 근거하여 당해 물질의 배출량에 따라 오염부과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이것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

해 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두터운 구제를 보장한 면에서 진취적이다 할 수 있으나 이,

제도는 조급하게 제도화된 것으로 근래에는 해마다 신청이 늘어나 일부지역에서는 인정,

업무가 지연되어 본래의 목적인 신속성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라든지 그 운용과정에 있

어서 결함이 없지는 않다.29)

2) 輠境螬蝉茚蒀谖襷荦蹸

일본에서는 일본화재 안전화재 등 몇 개 보험회사가 년 월 일부터 환경오염배상, 1992 6 1

책임보험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 보험은 기업이 환경오염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소송과 오염정화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기업이 배상자력을 확보하고 오염피해사건의 빠른 해결과 피해자구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이 보험은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오염 이외에 종래의 배상책임보험의.

대상 외로 되어있는 배수 배기 등에 의한 점진적 비돌발적 오염에 기인한 배상책임도 담,

보한다.30)

29) 천병태김명길 환경법 삼영사 면 참조, , , 2000, 367-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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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4.

프랑스1)

프랑스에서는 일반 배상책임보험에서 환경손해를 담보로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는 우, ‘

연 혹은 돌발적으로 생긴 사고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제한되며 오염이 서서히 진행 확대’

된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대상이 되는 손해도 제 자의 신체장애와 재. 3

물손해에 그치며 과실이익은 담보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화학 석유정제 폐기물 처리, . , ,

등 년 월 일에 기본법에서 제정된 특정시설에 대해서는 우연 혹은 돌발적으로 생긴‘79 7 19

사고라 해도 담보가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일반 배상책임보험의 대상은 한정되어 있다. .

그리고 년 월부터 재보험회사가 일반 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로 하는 우연 혹은 돌‘94 1 ‘

발적으로 생긴 사고로 인한 환경손해의 한도액을 최대 만 달러로 정했고 향후 일반’ 180 ,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전혀 담보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나왔다 프랑스의 보험회사들은. ’89

년에 이라는 을 설립하였으며 이 제공하고 있는 커버는 우연ASSURPOL Pool , ASSURPOL

혹은 돌발적으로 생긴 사고 외에 서서히 생긴 오염도 대상이 된다 또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손해도 제 자의 신체장애 재물손해와 더불어 과실이익이 포함된다3 , .31)

네덜란드2)

네덜란드는 년 이후 환경오염에 관한 배상책임을 일반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로 하고‘73

있다 커버 대상은 우연이거나 돌발적으로 생긴 사고만 대상이 되며 서서히 생긴 오염. ‘ ’ ‘ ’

은 면책되었다 또한 보험금지불 대상은 제 자의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에 제한되며 과실. 3

이익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년 월 환경배상책임보험을 인수하기 위한 공동인수제도 가 보험회사에‘84 1 (MAS POOL)

의해 설립되었는 바 환경배상책임보험의 커버 대상이 되는 것은 우연이거, MAS POOL ‘

30) 이봉주 전게논문 면 기홍철 전게논문 면 참조 박노일, , 95-97 ; , , 100-115 ., , 환경피해 구제제도에

대한 법제적 검토 법제현안 제 호통권 제 호 면 참조, 2002-23 ( 141 ), 58-67 .
31) 이탈리아는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배상이 일반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모두 면책되어 있고 전용,

환경배상 책임보험 로 인수되고 있다 이 은 년 설립된 로Pool . Pool ‘79 POOL INQUINAMENTO

이탈리아 최대 보험회사인 를 비롯하여 현재 개사가 가입되어 있다Generali 34 . POOL

의 기본적인 보험금 지불 대상은 우연 혹은 돌발적으로 생긴 사고로 인한 배INQUINAMENTO

상책임이며 서서히 생긴 오염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특약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상, .

이 되는 손해는 제 자의 신체장애 재물손해 및 과실이익이다 년 말3 , . 1992 POOL INQUINA-

의 인수능력은 회 사고에 연간 만 달러이다 강만옥 환경정책수단으로서 배상MENTO 1 3,200 . ,

책임과 보험 삼성지구 환경연구소 년 면, , 1994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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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돌발적으로 생긴 사고 뿐만 아니라 서서히 생긴 오염도 포함된다 또한 대상이 되는’ ‘ ’ .

손해는 제 자의 신체장애 재물손해 및 과실이익이다3 , .32)

의의의의.... 境 導境 導境 導境 導ⅣⅣⅣⅣ

의1. 聋覂 跼蠔蔒

우리의 경우 근래 여 년 간 경제성장 위주로 국가정책이 추진되어 물질적 측면의 생30

활수준은 향상되었으나 그 반면에 환경파괴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여기저기서 드러나,

어떤 형태든 국가가 개입할 필요성이 커졌다 환경을 무시한 성장 일변도 정책으로는 환.

경의 계속적인 악화는 물론 성장의 잠재력마저도 무너지고 만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

며 오염방지에 관한 각종 법제가 계속 제정되는 등 노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경제성장의 그늘이라고 할 수 있는 오염피해의 구제 및 환경분쟁의 해결에 대하여는 소홀

히 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고의과실 및 사업활동과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도 많고 사업자에,

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더라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하여 배상액이 고액인 경우

가 많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이행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분산되어 있,

는 여러 개별법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피해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절한 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으로서,

환경오염피해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환경오염배상책임을 위한 법적 기초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우리의 현행 환경피해구제 제도의 문제점미비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서 환경오염손해에대한배상책임법‘ 가칭( ) 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년 월’ , 2000 12

김원길의원 외 인이 환경오염손해에대한배상책임법안을 발의하여 년 월 국회19 ‘ ’ 2002 12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바 있었으나 입법화 되지는 못함으로써 년에 제정된 환경‘ ’ ’90 ‘

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무과실책임원칙과 환경오염피해분쟁제도가 그 효율성을 발’

32) 강만옥 전게논문 면,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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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33)

개별 환경법들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 조 제 항의 실체적 효력의 인, 31 1

정여부를 둘러 싼 논란을 잠재움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

해 환경책임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는 것이다.34) 기존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판례로써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시도는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된다.

다만 다수의 법률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실체적 효력의

인정여부를 둘러싼 계속적인 논란 가능성과 다른 선언적 규정과의 부조화 그리고 사업장“

등 사업자 환경피해 등 개념 정의와 세부적인 내용의 추가 등 법기술적인 문제까지”, “ ”, “ ”

를 고려할 경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별도의 단일법을 제정하는 것이 요청된다.35)

2. 羧 蠦

1) 艸過蘮谖襷

앞으로 도입 되어야 할 환경오염손해배상책임법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

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손해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

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엄격책.

임은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위험책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적법한 정상조업의 결과로,

초래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만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만 책임은 배제된다 환경침해의 위험이 있는 시설의 정상가동에 따른 배출물이 환경침해.

물질과 관계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정상가동은 특정한 위험원에 해당한다.

근래 환경관련법들인 환경정책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광업법 등에서도 전술한 바와, ,

같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무과실책임주의를 규정해 가고 있는

33) 현행 제도 하에서는 초래된 환경손해에 대해 법적장치에 의한 실질적인 배상책임이 존재하지( )

않음으로서 가해자 오염자의 사전예방적 조치 및 발생된 손해에 대한 사후배상이 사회적으로( )

바람직한 수준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홍준형 환경법 제 판 박영사 면. , ( 2 ), , 2005, 369 .

34) 원자력손해 유류오염은 그 규제 및 구제에 대한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개로 하더라도,

토양오염은 일반적 환경피해에 포함시켜 통일적 규율의 대상으로 함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환경책임을 총괄하는 별도의 환경책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로는 유지태각주 김홍( 108);

균 환경법상의 환경책임제도 법조 법조협회 면 이하 조일환 환경권보호의, , , , 2001. 1, 65 ; ,

사법적 실효화를 위한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인권과 정의 오석락 환경책, , (1993. 6); ,

임법 시안 환경법연구 제 권 참조, 15 , 1993. .
35) 김홍균 전게논문 면,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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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에 비추어 볼 때 기본법으로 무과실책임주의를 일반화는 것이 입법 타당성이 있다

하겠다.

여기에 추가하여 설치중인 시설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라든지 미가동 시설로 인한 오,

염피해문제 오염피해가 서서히 누적되어 진행되는 경우의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부,

담주체문제 방치된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자 구제에 대한 오염책임자 규정문제 근래 다, ,

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여러 양상의 오염피해들에 대하여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보완책

등에 관해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엄격책임과 관련하여 다양한 오염피해 양상. ,

에 있어서 그 책임정도와 범위 등의 한정문제 등에 관한 연구검토가 더 요망된다고 생

각한다.

무과실책임은 전통적인 과실책임원칙에 대한 중대한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완화

책으로써 적용범위 및 대상을 제한하는 입법적 고려가 요망된다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 .

되어 있는 사업장등 이나 사업자 등 개념의 확정은 그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사“ ” “ ” .

업장이나 사업자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자칫 국가 경제 내지 산업 발전을 지나치게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때 환경오염의 위.

험성이 큰 유해위험시설을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36)

현실적 대안으로 독일 환경책임법에서 무과실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시설 종이 우선96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사업장의 규모 연료 사용량 배출량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 .

이러한 관점에서 대기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기존 환경법규에서 허가신고,

대상시설로 정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 적용여부도 검토해 볼만하다.

아울러 무과실책임을 지는 당사자를 특정 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원칙적.

으로 오염물질의 발생자와 오염유발시설의 소유자는 물론이고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자인

점유자 운영자도 구제의 충실화 차원에서 책임당사자의 범위에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37)

2) 蕚蹓苨蒥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구제의 범위를 명확히“ ”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오염 에. “ ”

대한 정의만을 두고 정작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에 대한 개“ ”

념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불충분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인 것으로 이를 명확

36) 미국의 종합환경대응책임법 에 의해 오염지역 정화를 위한 초기금 을 석(CERCLA) (Superfund)

유화학회사로부터 대부분 조달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37) 김홍균 전게논문 면,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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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일 수 있다 결국 환경분쟁조정법 제 조에서 규정하고. , 2

있는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 ,

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 , , ,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를 의미한다 는 정도의 개념 정의로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38) 그 구체적인 해석과 책임범위와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특별한 고려

는 법원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다만 계량화하기 힘든 자연자원에. ,

대한 손해 내지 환경가치의 상실 등에 대하여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요망된다 자.

연자원의 관리주체자로서 국가가 그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39) 손해산정의 기준 방법,

을 정하는 것 등이 그 것이다.

3) 襜果關係

입증책임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담는 것은 큰 의미가 있

다 다만 인과관계추정은 기존의 입증책임분배의 원칙과 소송구조 하에서 쉽게 받아들이. ,

기 어려운 것이므로 그 시도에 신중을 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 독일 환경책임법에서와 같.

이 엄격하고 구체적인 요건 하에 추정 규정을 두는 대신 제한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인

과관계의 추정의 효력이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로서의4) 蕚蹓茚蒀調賸 荦蹸

년에 발의된 환경오염손해배상책임법안에서는 환경오염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2000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는 당해 시설로 인하여 초

래될 수 있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이의 보장조치는 환경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의 체결 또는 공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보장계약을 사업자와 체결하는 자는 사업자의 손실을 전보하거나 배상의무,

의 이행을 담보할 재정능력이 있는 보험회사금융기관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38) 독일 환경책임법은 손해가 지면이나 공기 또는 물을 통하여 확산되는 물질 진동 소음 압력, , , ,

빛 가스 증기 열이나 기타 현상으로 인한 것인 때 그 손해를 환경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 , ,

로 보고 있다동법 제 조 제 항( 3 1 ).
39) 우리나라 해양오염방지법은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

한 경우 국가가 배출자에게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 조의( 4

미국 종합환경대응책임법 과 유류오염법 은 연방정부 주정부 인디안족6). (CERCLA) (OPA) , ,

등으로 하여금 자연자원의 수탁자 로서 공중을 위하여 그 피해를 복구하(Indian tribe) (trustee) ,

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과 주지사는 수탁자로서 소송을 수행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CERCLA §107(f); OPA §10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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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선택적인 것으로 규정한 점에서 손해배상 조치로서는 미흡하다 하겠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하고 피해당사자가 다수이며 배상액이 고가인 경우가,

흔하므로 배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의 마련이 요망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 피해구제를 담보하는 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환경오염피해의 충실한 구제를 위해서는 환경보험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환,

경보험이 정착화되기 위하여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및 피해자간의 이익을 조화롭게 보호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인바 본 논문에서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다.

5) 蜷耸谖襷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서 어느 사업장에 의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가2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6) 詶荨公開豠求權

사업활동이 손해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

의 성립과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는 사업자에게 정보의 제공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는 시설이 손해의 원인이 된 것으로 가정할만한 사정이 존재하

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보유자에 대하여 환경오,

염피해와 관련된 제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하며 오염피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사업자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나 다른 사업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

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경제적인 면에서나 기술적인 면 등 여러 면에서

오염물질 배출자인 사업자보다 열세의 위치에 있는 오염피해자의 불리한 입장을 고려함과

아울러 사업자도 다른 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7) 藸轞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년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3 , 10

하게 된다민법 제 조 제 항 제 항( 766 1 , 2 ) 환경피해는 흔히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이루어.

지고 원인 규명도 곤란한 관계로 자칫 위 소멸시효 기간을 지나치기 쉬울 수 있다 월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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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참전시 접촉하였을 고엽제와 현재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월남전 참전 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과연 고엽제 피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가 하는20

최근 논의가 이를 극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피해자 구제의 충실화를 위하여 광업법 제.

조96 40)에서와 같이 보다 장기간의 소멸시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한편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흔히 장기적 누적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

의 기산점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피해 구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게 된다 법원은 민.

법상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이라 함“ ”

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이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사이의 인과관,

계가 있다는 것까지도 알 것을 요하고,41) 손해를 안 날이라는 뜻은 손해의 발생사실 뿐“

만 아니라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는 사실까지 안 날을 의미하며”,42) 불법“

행위를 한 날 이라 함은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현실화되어 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된 날을 가리킨다고 해석함으로써,43)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

하여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입법적 고려가

요망된다.44)

의의의의.... 境 導境 導境 導境 導ⅤⅤⅤⅤ

의 과1. 輠境螬蝉茚蒀谖襷荦蹸 槪羰 茽訝 構諠

1) 槪羰

현재 환경은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반된 개념 속에서 전인류의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Sustainable Development) ,

국가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책임은 각종 협약 규제 및 법률 등을 통해 엄격하게 다루어, ,

40) 광업법 제 조는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년을 경과한 때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고 규정96 5

하고 있다.
41)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 선고 다 판결1997. 12. 26. 97 28780 ; 1995. 11. 10. 95 32228 .

42)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 선고 다카 판결1994. 7. 29. 92 22831 ; 1989. 9. 12. 89 2285 .

43)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 선고 다 서울민사지법1998. 5. 8. . 97 36613 ; 1993. 7. 27. 93 357;

선고 가합 판결1992. 10. 13. 92 4135 .
44) 김홍균 전게논문 면,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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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친환경경영을 중요시하게 여기며 각종 환경사고 예방활. , ,

동을 실시하는 한편 오염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환경보험으로 위험전가, (Risk

시키려는 니즈를 갖게 되었다Transfer) .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제 자의 손해와 환경오염, 3

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담하게 되는 비용 즉 제 자에 대한 신체상해 재물손해 소송비용, 3 , , ,

정화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배상책임보험이다 담보하는 환경오염의 성격은 크게 급격하. ‘

고 우연한 오염 및 점진적오염 으로’(Sudden and Accidental Pollution) ‘ ’(Gradual Pollution)

구분할 수 있다.45)

2) 茽訝 構諠

첫째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책임보험에의 적합성여부가 문제되는바 환경오염의 피,

해보상에 있어서 이용 가능한 보험 중 가장 적절한 형태는 책임보험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보험이란 피해자가 직접 보험을 통하여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로서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의 형태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형태 중 전자는 국민의

일반정서에 비추어 스스로를 잠재적 환경위험 피해자로 인식하고 자신의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이고 후자도 가해기업이 자기의 법적책임,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불특정 제 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료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를 기대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

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가해기업이 자신이 부담하는 법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안에

서 보험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벗는 현행 보험계약법상의 책임보험의 형태가 되지 않으

면 안 될 것이다.46)

둘째로 책임보험으로서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법적성질이 문제되는바 책임보험의,

다양한 분류 중 급부의 실질에 따라 나누어 보면 손해전보형과 책임면탈형으로 대결된다.

전자는 가해자의 자기책임원칙이 기하여 가해자를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것인 반면 후자,

는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책임 그 자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환경오염 배상책

임보험의 보험사고의 파악과 보험상품의 구성은 책임면탈형을 기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셋째로 피해자구제와 보험자보호를 통한 보험보상 유지라는 상충하는 두 이념의 조정,

의 문제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면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강제보험화 한다면

45) 면 이하, “ ” 2004, 142境 の と

46) 고평석 오염배상책임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시론적 검토 보험조사월보 통권 제 호, , 114 ,

면1987.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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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47)

강제 보험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첫째로 누구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는 바 오염원의 배출 위험이 있는 사업자를 원칙으로 하되 보험담,

보력의 증가에 따라 정부가 단계적으로 해당 기업을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이다 둘째로 보험의 인수자 곧 보험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는 바. ,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가 분류될 수 있다고 하겠다 즉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같. ,

이 민영손해보험회사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는 방법과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과 같이 전

손해보험회사가 참여하는 원 보험 풀 방식이 그것이다.48)

의2. 輠境螬蝉茚蒀谖襷荦蹸 聋覂 跼蠔蔒

우리나라는 환경오염위험만을 담보하는 독자적인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개발되어 있

는 것이 아니라 일반배상책임보험의 형태인 영업배상책임의 담보특약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순수한 의미의 환경보험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내용도 지나치게 단순하고 비. ,

체계적이며 사용하는 개념이 명료하지 아니하다 일부 환경관련법에서는 제한된 영역에, .

서 보험의 가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흔히 공제조합의 가입 등과 선택적으로 함으로써, , ,

대부분 임의보험의 형태를 전제하고 있으며 강제되는 경우에도 전형적인 환경보험을 전,

제하고 있지 아니하다 환경오염에 대한 담보특약에 의한 배상책임보험의 영업실적은 저.

조하며,49) 기업체는 별도의 준비금으로 오염사고에 대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50) 이

러한 상황에서 피해구제를 철저히 하기 위한 환경보험제도의 개발 및 활성화 요구는 설

득력을 갖는다.

최근에 환경문제를 배상책임보험이라는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 관심이 고조

되고 있는 이유로는 첫째 환경배상책임 은 환경손해의 원인자에게, (Environmental Liability)

배상책임을 물린다 는 원칙과 둘째 년 이탈리아 세베소 사건의(Polluter Pays Principle) , ’76

오염 년 산도스사의 화재사고로 인한 라인강 오염 년 월 브레아호 좌초Diocine , ’86 , ’93 1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등이 선진국의 오염정화나 환경복구에 대한 의식을 높여주는 계기

47) 김인오서규석 제조물 책임 보험의 의무 보험화 사회과학연구 제 집 이면, , 10 , 1983, .

48) 서규석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서설 상사법학 제 집창간호 면, , 1 ( ), 7 .

49) 대규모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비료공장 등 일부 기업만이 동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뿐이며, , ,

구제금융의 여파 등 어려운 경제여건 등 이유로 대부분의 중소제조업체는 동보험에 가입IMF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만옥 외 각주 면. 2( 34), 51 .
50) 김상민 전게서 면,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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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다는 점과 셋째 년에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무과실책임원칙과 환경오염피해, ’90

분쟁조정제도가 환경배상책임법과 같은 법적 장치의 결여 및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등 배

상수단의 결여로 그 실효성이 낮았다는 점 때문이다.51)

과 의 조화로운 운용3. 葅轊荦蹸 葈荦蹸

사회보장수급권 내지 사회보장청구권이라 함은 개인이 현실적인 사회보장 급여를 해당

사회보장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보장.

수금권은 사회보험수급권 공적부조청구권 사회보상청구권 사회복지청구권의 네 유형의, , ,

청구권으로 구성되어 있다.52)

이 중 사회보험이라 함은 경제적 약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위협받을 정도의 질병상

해사망 기타 상당한 재산상 부담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위험부담을 국가적,

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다수인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작용을 말한다.53) 이것이 사회보장제의 중핵이 된다.

환경오염사고의 피해구제제도로서 환경보험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과 사

보험으로서의 환경보험의 설정과 그 상호보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보험재정의 부담과 급여의 관계에서 사보험은 비례의 원칙이 성립되는데 사회보험은 일,

반적으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여와 급여와는 직접 관계가 없고 소득재

분배의 사회보험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특질이다 그리고 보험관계의 성립은 사보험이 보.

험자와 피보험자간의 대등관계에 입각한 사법상 계약관계인데 비하여 사회보험은 보험자,

인 국가또는 공법인인 공단( )가 법률에 근거하여 피보험자를 강제로 가입시키는 부대등한

공법상 계약관계인 점이 다르며 계약의 체결 뿐만 아니라 계약의 해제의 자유도 제한하, ,

는 것이 사보험과 다르다 또 보험재정의 부담비용의 징수도 사보험은 피보험자의 자의에.

맡기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해약의 사유는 되어도 강제징수의 방법은 취할,

51) 현행 제도 하에서 초래된 환경손해에 대해 법적장치에 의한실질적인 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 )

음으로서 가해자오염자의 사전연방적 조치 및 발행된 손해에 대한 사후배상이 사회적으로 바( )

람직한 수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5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면, , , 2002, 606 .
53) 판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가입기간 보험료 연금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어: , , ,

떻게 정할 것인가는 국민의 소득수준 경제활동연령 정년퇴직연령 평균수명 연금재정 등 여러, , , ,

가지 사회적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자가 폭넓게 그의 형성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

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재 헌마( 2001. 4. 26.[2000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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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나 사회보험은 강제징수의 방법을 취하며 보험급여의 청구권도 사보험은 사법상, ,

의 금전급부채권채무관계에 의하여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사회보험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사법상의 쟁송과 다른 특별한 쟁송절차에 의하여 청구해야 한다 이러한 제반.

관계에서 환경오염사고의 구제제도로서 사회보험으로서의 환경보험이 우리 현실에 필요한

이유를 구할 수 있다.54)

의4. 輠境螬蝉茚蒀谖襷荦蹸 輥蔒輀 苷虥

1) 耂階訝 聋覂苷虥

미국 독일 등과 같은 환경정책상 제도적 유인이 없을 경우 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

은 업체만이 가입하게 되므로 보험사가 인수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극소화

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배상책임법과 같은 규제를 통해 지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대

상업체가 재정적 담보의 한 수단으로서 보험가입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을 강제화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다 즉 독일의 경우와 같이 유형별로 나.

누어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으로 운용토록 하는 것이다.55) 이는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보험

풀의 위험분산능력을 증대시키는 장점을 갖는다 또 공해유발업체에 대한 보험증권발급시.

위험도조사보고서 를 제출토록 하고 이에 따라 손해방지조치를 취하도(Risk survey report)

록 하는 사전위험관리제도의 도입이 요망된다 이는 년 월부터 의무화된 공공공사에. 1995 7

대한 건설공사보험의 가입시 요구되는 사항과 맥락을 같이 한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단계적 도입방안은 첫째 손보업계의 담보력이 아직도 전반적,

으로 취약한 상황을 감안할 때 포괄적 담보를 제공하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도입을

위해서는 환경정책적 차원에서 강제화함으로써 시장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6) 또 개발초기에는 손보사들이 원자력보험의 경우와 같이 풀을 결성해서 일

차적으로 공동 인수하도록 한다 단 인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

금이나 재보험을 통해 부담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영보험화 하도록 한다.57) 이는 환

경규제가 가장 엄격한 스웨덴이 국가기금제도를 마련하여 강제보험으로 운영하는 것이나,

54) 정헌준윤영수 환경보험과 사회보험 환경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 면, , 4 2 , 1998, 207~208 .

55) 이는 미국의 시장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즉 재정적 담보를 요구하는 정부의 환경규제가 환EIL .

경보험시장을 형성케 하는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다 면. Hall(1995) 43 .

56) 손보업계의 담보력비율은 년 에서 년 로 악화되고 있다 보험개발원1990 425.6% 1994 874.5% . ,

면1996, 30 .
57) 미국의 경우 가 유사한 제안을 하였다Schmidheiny(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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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지진보험을 재보험으로 인수하는 사례 그리고 미국의 연방보험기구(Federal

가 보험사들이 에 의해 공동 인수하는 폭동위험을 재보Insurance Administration) Fair Plan

험으로 인수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둘째 사고통계가 축적되고 보험업계의 담보력이 개선되며 전문인력이 확보되는 등 여, ,

건이 성숙된 후에는 유럽의 풀과 같은 공급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각.

손보사가 독자적으로 증권을 발급하여 임의로 인수하되 일정비율을 보유하고 그 초과분을

재보험풀에 출재하여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이때는 해외재보험자에 재재출재를.

통해 담보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 환경오염관련 위험에 대해 담보를 받는 것이 보편적으로 필요하게끔,

되는 사회 환경에서는 미국의 시장에서와 같이 각 사별로 상품을 다양화하면서 독자EIL

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58)

2) 蓘蹥課誶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효용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선행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첫째 환경오염손해배상책임법의 제정 둘째. , ,

전문인력의 확보 셋째 국가차원의 재정확보 넷째 배상청구형 보험계약의 도입 및 강제보, ,

험공동보험제보험풀제국가기금을 통한 충분한 피해자 보상59) 다섯째 기여한도제,

와 보험료 할인 등의 유인책 여섯째 이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60)

.... 結結結結ⅥⅥⅥⅥ

오늘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점차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효과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에 있는바 피해자의 경우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

업자의 고의과실 및 사업활동과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하며 또한 사업자,

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더라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하여 배상액이 고액인 경

우가 많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58) 이봉주 전게논문 면, , 100 .

59) 하태웅 환경오염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면, , , 1996. 333 .
60) 류승훈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실용화를 위한 일 고찰 면, , 2001. 9.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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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구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개별 환경

법제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사후적인 수단으로 여겨지는 책임원칙 등의 구제 제도는 여러

면에서 그 제고를 요하고 있다 기존의 민법상 불법행위 일반원칙인 민법 제 조에 기한. 750

책임문제는 적절한 환경오염배상책임을 위한 법적 기초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위한 여러 법제들의 미비점들을 근본적으로 개

선보완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위한 총괄적인 법제를 제정하여 손해배상책, ,

임의 이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오염손해배상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으로는 무과실책임 인과관계의 추정 및 예외적 배제 손해배상 조치로서의. , ,

보험 연대책임 정보공개청구권 장기간의 시효 등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 , .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오염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규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염피해자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보상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환경오염원의 대부분이 자산규모가 미약하고. ,

영세한 기업인 실정에서 단순히 공권적인 규제나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환경보

전관련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보험의 제도설정은 중요,

한 정책적인 의미를 갖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노력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기업의 자.

구노력에만 의지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

하며 또한 국제사회의 상호협조가 절실히 요청되는 분야라 하겠다.

환경보험을 우리나라 현실에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존재한다.

특히 통상적인 위험과는 다른 환경오염위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위험의 예측과 보험, ,

료산정에 있어서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환경보험제도의 성공적.

인 정착은 보험업계나 환경당국 또는 기업의 단독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

으며 환경문제가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서 시급히 해결되어져야할 공동과제라,

는 인식이 선행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61) 환경위협은 차적으로 기업위험이긴 하지1

만 동시에 사회위험이다 환경오염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의 보장 사회안정을. ,

도모하기 위하여서도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위험업종을 정부가 선정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사회보험방식으로 법제화하고 사보험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

61) 정헌준정승일윤영수 환경오염사고의 구제와 환경보험 환경관리학회지 제 권 제 호, , 4 2 ,

면1998,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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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람직할 것이다.62)

결론적으로 이러한 환경오염손해배상책임법과 순수한 형태로서의 환경오염책임보험의

도입이 요청되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상호협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

로도 보험업계와 환경당국 기업 국민 등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환경오염에 대한, ,

인식과 제도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하겠다.

주제어 환경오염 환경손해배상책임 환경배상책임보험 사회보험 도입: , , , ,

62) 윤영수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면, , , 1997,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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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mpairment Liability and Insurance as Restora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Losses

Cho, Man Hyeong

The study in on “Impairment Liability and Insurance as Restora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Losses.”

The object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law and the

environmental impairment insurance an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liability law and insurance in Korea.

The demolition of environment is recognized as the most serious problem by our human

beings, with the increase of population and the drain of resources. A few years ago, the

problem of environment pollution was the specific problem in some advance countries, but

this problem became the most serious issue that affect the human lives. So there should

be the introduction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law.

It is required to prepare the environmental insurance, and preven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 in advance, and to restore and compensate the possible damage from

pollution.

The Social Insurance System, with the increase of role in modern society, includes a

variety of areas such as Legal Expenses Insurance, Environment Insurance. In This respect,

it is required to prepare the environmental insurance, and preven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inadvance, and to restore and compensate the possible damage from pollution.

In a conclusion, in Korea, there should be the introduction of the environmental

insurance as soon as possible.

Key Words : environmental pollution,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social insurance, introduction




